


강사소개

권 영진 평가사

〈주요경력〉

▪㈜중앙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본부장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現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탕성 검증
자문위원

▪現 서울시 정비사업 자문위원, 광진구 자문
위원

▪現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강사

▪現 서대문구청, 중구청, 전주시 정비사업 아
카데미 강사

▪경기도 추정분담금 주무평가사

•(180개 정비구역)

▪前 경일대학교 (부동산 지적학과) 특강 강사

▪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검토평가사

▪前 삼일한성감정평가학원 감정평가이론강사

▪前 삼성전자 사원

〈보유자격사항〉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도시정비사

▪ RMP

▪ 국제공인

(MCP, LPIC, CCNA)

▪ 기업가치전문가과정수료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정수료

▪ 도시개발사업전문가과정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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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재개발 ・ 재건축 절차

자료출처: 은평구청/매거진H등

서울시 신통기획반영 정비구역:조합설립인가이후 시공사 선정 가능



Ⅰ.2.  반드시 알아야 할 도정법상 법적정의

자료출처: 도정법/은평구청/매거진H등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
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
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
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서
울시 도정조례 2조)



Ⅱ.  추정 분담금 개념

자료 출처: http://www.law.go.kr /서울시/매거진H

서울시:‘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고 사업 추진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해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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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정 분담금 개념

자료 출처: http://www.law.go.kr /서울시

①

②

③

추진위원회 업무 수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설계자의 선정 / 그 외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수준
▶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업무에 중점
→ 종전자산 : 약식 / 종후자산 : 약식 / 사업비: 개략적인 수준(프로그램 제시)

조합의 업무 수준: 인허가 및 전문 용역업체들의 실제 용역 결과

▶ 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수준
▶ 각종 인허가 용역이 발주된 상태
→ 종전자산 : 약식이지만 감정평가사들의 용역 결과로서의 개략적인 평가 수준
→ 종후자산 : 감정평가사들의 개략적인 평가 수준
→ 사업비: 실제 사업비(계약 등)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제시)

조합의 업무 수준: 인허가 및 전문 용역업체들의 실제 용역 결과
▶ 분양신청 / 실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준비 수준
→ 종전자산 : 정밀 감정평가 용역 결과
→ 종후자산 : 감정평가사들의 용역 결과 (진행상의 결과치)
→ 사업비 :  실제 사업비(계약 등) +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비 +프로그램 제시

최근 도정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 개정, 시행 2018.2.9.)
2018년 2월 9일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실제 감정평가를 실시한 종전자산
가격과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정법 제 72조

④

최근 도정법(법률 제18941호, 
2022.6.10 개정)
→도정법 제 9조 2의2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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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정 분담금 개념

자료 출처: 서울시/법제처

<법제처법령해석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8항의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정보등”이
라 함)를 제공받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
지등소유자(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
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안건번호19-0688 회신일
자2020-02-26)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정 의제된 동의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추정분담금정보등을 검토한 후 정비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정 의제된 동의의 효력을 배제하고 추진위원회 동의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진방향 및 법제처 해석사례

기존 : 4차는 서울시의 추진 방향이었으나 구역지정때 추정분담금 의무화로 4차는 퇴색



Ⅱ.  추정 분담금 개념

자료 출처: 경기도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1.  종전 자산

자료 출처: http://www.law.go.kr /서울시/매거진H

원칙적인



1.  종전 자산

자료 출처: http://www.law.go.kr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76조제1항 제7호다 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 신청에 따른 분양
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4.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는 공개 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의 현
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
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
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각 지자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검토 要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55967&chrClsCd=010202&gubun=#AJAX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55967&chrClsCd=010202&gubun=#AJAX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55967&chrClsCd=010202&gubun=#AJAX


1.  종전 자산

자료 출처: http://www.law.go.kr

종전 자산 감정평가 물적 기준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 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
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 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
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
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 성과
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
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1.  종전 자산

자료 출처: **감정평가법인

추정 분담금 종전 자산 평가 산출의 기준 예

구분 내용

산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5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 단계로서 사업시행인가 미 고시 상태임.

• 공동주택과 토지/건물로 구분하여 2018년 ~ 2020년 상반기 국토 교통부 실 거래가, 부동산공시

가격등에 기초하여 각 물건 별 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약식 감정평가를 하여 종전 자산 가격 산

출하였음.

구체적

산출 방법

공동주택 • 공동주택 가격 = 거래 사례 분석 및 시세 수준 등을 고려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 산출

토지/건물

• 토지/건물= 인근지역내 거래 사례 및 시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격 산출

- 토지 =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가격 산출

- 건물 = 원가법에 의한 가격 산출

기타 참고사항

- 본 종전 자산 추정 가격은 추정분담금 산정 및 검증을 위하여 추정한 것으로서 정식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것이 아니며, 본 정비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가격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향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시점

으로 하여 행하는 바,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관리처분 계획수립(준비)단계에서 정식 감

정평가에 의해 산출됨.



2.  총수입 (종후 자산)

자료 출처: 서울시/매거진H

원칙적인

추정 분담금



종후 자산 조감도 예

2.  총수입 (종후 자산)

자료 출처: **구역 평가자료



종후 자산 주거환경영향 시뮬레이션 예

3D 지역 모델링

3차원 모델링

2.  총수입 (종후 자산)

자료 출처: **구역 평가자료



종후 자산 주거환경영향 시뮬레이션 예

일조 시뮬레이션 (예)

소음 분석 결과 그래픽 항측수치지도

2.  총수입 (종후자산)

자료 출처: **구역 평가자료



2.  총수입 (종후자산)

자료 출처: **평가법인/서울시 클린업 ** 구역

구분 내용

산출 기준

•종후 자산의 평가는 관리처분계획수립 기준일(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단계로서 분양신청 전 단계로서 20**년 **월을 기준으로 사례(시세, 분양 사

례, 실 거래가 등)를 참작하여 가격을 추정하여 산출

구체적

산출 방법

공동주택

(아파트)

인근의 유사 주택형별 거래 시세를 참작하여 주택형별 전체 평균 가격 및 인근 유사 사업장의 분양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일반)분양가 추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참

조하여 산출

임대주택 관련규정에 따라 대지비와 건축비 등을 추정하여 산출

근린생활시

설

인근의 거래시세(실거래사례)를 참조하여 입지여건 및 층 효용 및 예상 전용률 등을 반영하여 층별

평균가격으로 추정하여 산출

택지 각 획지 별 위치 및 형상 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택지 가격을 추정하여 산출함.

기타 참고사항

본 종후 자산 가격은 추정분담금 산정 및 검증을 위하여 추정한 것으로서 정식 감정평가에 의해 산

출된 것이 아니며,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수립(분양신청

마감일) 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행하는 바,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은 관리처분 계획수립 단계에

서 정식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됨.

추정 분담금 종후 자산 평가 산출의 기준 예



2.  총수입 (종후 자산)

자료 출처: 서울시클린업 **구역

구분 항목

프로그램
산출에 의한

개략적인 추정 금액

입력 주체의
판단에 의한

조정 및 예정 금액

계약체결 및
실제 발생에 의한

금액
적용 금액

비율(%) 비고

(자동 연산) (추정 입력)
(실제 발생 금액

입력)
(비례율,분담금
산출에 적용)

수입

총계 1,297,***,*** 1,271,***, *** 1,296,***,*** 100.00%

분양주택

소계 1,189,***,*** 1,189, ***, *** 1,189,***,*** 91.76% 2,015세대

조합원 분양 812, ***,*** 812, ***, *** 812,***,*** 62.68%
1,436세대
(보류지 14세대 포함)

일반분양 377, ***,*** 377, ***, *** 377,***,*** 29.08% 579세대

임대
및

소형주택

소계 81, ***,*** 81, ***, *** 81,***,*** 6.26%

임대주택

소계 81, ***,*** 81, ***, *** 81,***,*** 6.26% 374세대

토지 44, ***,*** 44, ***, *** 44,***,*** 3.46%

건축물 36, ***,*** 36, ***, *** 36,***,*** 2.80%

기타시설

소계 24, ***,*** - 24,***,*** 1.92%

근린생활시설 24, ***,*** - 24,***,*** 1.92% 5개동(연면적 4,336.87㎡)

택 지

소계 2, ***,*** 2, ***, *** 2,***,*** 0.22%

택지

소계 2, ***,*** 2, ***, *** 2,***,*** 0.22%

근린생활시설 2, ***,*** 2, ***, *** 2,***,*** 0.22% 획지

매출부가가치세 -1, ***,*** -2, ***, *** -2,***,*** -0.16%
일반분양분 85㎡ 초과 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물 부가세

서울시 클린업 수입 계산액 산출조서 (예시)



3.  총 사업비

자료출처: 서울시클린업/매거진H

관리비



3.  총 사업비

자료출처: **구역 참조

항목

프로그램
산출에의한

개략적인추정금액

입력주체의
판단에의한

조정및예정금액

계약체결및
실제발생에의한

금액
적용금액

비율(%) 비고

(자동연산) (추정입력)
(실제발생금액

입력)
(비례율,분담금
산출에적용)

총계 530,***,*** 694,***,*** 17, ***,*** 821, ***,*** 100.00%

공사비

소계 375, ***,*** 587, ***,*** 3, ***,*** 590, ***,*** 71.93%

건축시설공
사비

소계 375, ***,*** 584, ***,*** 584, ***,*** 71.18%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비(지상층) 260, ***,*** 580, ***,*** 580, ***,*** 70.68%
유사 사업장 공사비 단가 비교 추정(연면
적*1,496,000원/㎡)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비(지하층) 107, ***,*** 0 0 0.00% 건축공사비에 포함

건축 가산공사비 0 0 0 0.00% 건축공사비에 포함

인입공사비 0 3, ***,*** 3, ***,*** 0.43%
부지경계까지 인입하는 전기, 통신, 상하
수도 등
(연면적 3.3㎡당 30천원 추정)

단지외부공사비 0 0 0 0.00% 건축공사비에 포함

견본주택건축비/임차비/운영비 0 0 0 0.00% 건축공사비에 포함

임시수용시설공사비 0 0 0 0.00% 건축공사비에 포함

미술장식품비 0 605,*** 605,*** 0.07%
문화제예술진흥법및 서울시문화
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의해추정

건축물 철거비 7, ***,*** 0 0 0.00% 건축공사비에 포함

토지관련공
사비

소계 0 2, ***,*** 3,420,000 6, ***,*** 0.75%

지장물 철거 및 이설비 등 0 2, ***,*** 2, ***,*** 0.33%
상수도 폐쇄, 철탑, 전신주, 통신이설비
(사업부지면적 * 70천원 추정)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0 3, ***,*** 3, ***,*** 0.42% 계약금액 적용

서울시 클린업 비용 계산액 산출조서 (예시)



Ⅴ.  총 사업비

자료출처: **구역 참조

서울시 클린업 비용 계산액 산출조서 (예시)

항목

프로그램
산출에의한

개략적인추정금액

입력주체의
판단에의한

조정및예정금액

계약체결및
실제발생에의한

금액
적용금액

비율(%) 비고

(자동연산) (추정입력)
(실제발생금액

입력)
(비례율,분담금
산출에적용)

보상비

소계 67,***,*** 12, ***,*** 75, ***,*** 9.21%

국공유지
(토지)매입비

소계 4,***,*** 5, ***,*** 5, ***,*** 0.61%

토지 4,***,*** 5, ***,*** 5, ***,*** 0.61% 추정 평가액에 10% 할증 적용

건축물 0 28,*** 28,*** 0.00% 추정 평가액 적용

청산대상자 청산금 51, ,***,*** 51, ***,*** 6.32%
사유지중 분양가능 대상자 추정종전자산액의 약
10% 추정액

이주 및
손실보상비

소계 11, ,***,*** 7, ***,*** 18, ***,*** 2.28%

영업 손실
보상비(상가 등)

7, ,***,*** 7, ***,*** 0.95%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추정 영업보상 대상 180개)

주거이전비 3, ,***,*** 3, ***,*** 0.41%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기타 이주, 
손실보상비 등

0 7, ***,*** 7, ***,*** 0.91%
이주촉진비, 기타손실비용 등
(1,500명 * 500만)

관리비

소계 3, ,***,*** 15, ***,*** 16, ***,*** 1.95%

추진위원회운영비 326, ,*** 783,*** 783,*** 0.10% 추진위 실집행비 적용

조합운영비 1, ,***,*** 4, ***,*** 4, ***,*** 0.59%
조합 운영비용 추정 (기집행 비용 약 17억 + 추가
발생비용년 3.5억*9년 추정)

신탁등기비 319,*** 319,*** 319,*** 0.04%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소송비용 648,*** 3, ***,*** 3, ***,*** 0.43%
각종 소송 비용 추정
(기집행 비용 약 16억원 포함)

기타 경비 326,*** 6, ***,*** 6, ***,*** 0.80% 총회비용 등(20회 * 3.3억원) 추정



3.  총 사업비

자료출처: **구역 참조

서울시 클린업 비용 계산액 산출조서 (예시)

항목

프로그램
산출에의한

개략적인추정금액

입력주체의
판단에의한

조정및예정금액

계약체결및
실제발생에의한

금액
적용금액

비율(%) 비고

(자동연산) (추정입력)
(실제발생금액

입력)
(비례율,분담금
산출에적용)

설계비

소계 9,***,*** 7,***,*** 7,***,*** 0.91%

건축설계 7,***,*** 4,***,*** 4,***,*** 0.57% 건축설계비용(계약금액 적용)

교통영향평가 145,*** 154,*** 154,*** 0.02% 교통영향평가 비용(계약금액 적용)

환경영향평가 145,*** 313,*** 313,*** 0.04% 환경영향 평가비용(계약금액적용)

정비계획(변경) 744,*** 693,*** 693,*** 0.08%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비용(계약금액 적용)

문화재조사비 30,*** 5,*** 5,*** 0.00% 매장 문화재 조사비용(계약금액 적용)

지질조사비 100,*** 100,*** 0.01% 구역내 지질조사비(프로그램추정액 적용)

정비기반시설 설계 72,*** 267,*** 267,*** 0.03% 정비기반시설 설계 (계약금액 적용)

기타 설계용역관련비 986,*** 1,***,*** 1,***,*** 0.15%
친환경인증, 밸출소음 차감대책 등
(계약금액 적용)

감리비

소계 7,***,*** 12,***,*** 12,***,*** 1.50%

건축 5,***,*** 8,***,*** 8,***,*** 1.06%
**구청 (상반기) 입찰금액 적용
(연면적 3.3㎡당 74천원 추정)

전기 1,***,*** 1,***,*** 1,***,*** 0.23%
**구청 (상반기) 입찰금액 적용
(연면적 3.3㎡당 16천원 추정)

기타 709,*** 1,***,*** 1,***,*** 0.21%
소방, 통신, 석면 등
(연면적 3.3㎡ 15천원 추정)



3.  총 사업비

자료출처: **구역 참조

서울시 클린업 비용 계산액 산출조서 (예시)

항목

프로그램
산출에의한

개략적인추정금액

입력주체의
판단에의한

조정및예정금액

계약체결및
실제발생에의한

금액
적용금액

비율(%) 비고

(자동연산) (추정입력)
(실제발생
금액입력)

(비례율,분담금
산출에적용)

부대경비

소계 58,***,*** 18,***,*** 6,***,*** 70,***,*** 8.57%

수수료 등
기타사업비

소계 26,***,*** 1,***,*** 6, ***,*** 25,***,*** 3.12%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3,***,*** 3, ***,*** 3,***,*** 0.39% 계약금액 적용

경계명시, 분할, 확정측량비 482,*** 409,*** 409,*** 0.05% 계약금액 적용

감정평가수수료 657,*** 1,***,*** 1,***,*** 0.18%
종전,정후감정평가 등
수수료 요율적용 추정

기장, 세무회계, 외부감사, 세무조정 291,*** 291,*** 0.04%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이주관리 및 명도업무 등 용역비 3,***,*** 2, ***,*** 2,***,*** 0.30%
세입자 이주조사 및
관리(계약금액 적용)

채권매입비 17,*** 17,*** 0.00%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분양보증수수료 2,***,*** 2,***,*** 0.26%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광고선전비 3,***,*** 3,***,*** 0.37%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민원처리비 등 2,***,*** 2,***,*** 0.28%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보존등기비 등 3,***,*** 3,***,*** 0.41%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기타 사업비 6,***,*** 6,***,*** 0.84%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각종
부(분)담금

소계 5,***,*** 5, ***,*** 0.7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21,*** 621,*** 0.08%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학교용지부담금 3,***,*** 3,***,*** 0.37%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상수도 부담금 및 공사비 996,*** 996,*** 0.12%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하수도 부담금 926,*** 926,*** 0.11%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지역난방/도시가스 분담금 214,*** 214,*** 0.03% 프로그램 추정액 적용



3.  총 사업비

자료출처: **구역 참조

서울시 클린업 비용 계산액 산출조서 (예시)

항목

프로그램
산출에의한

개략적인추정금액

입력주체의
판단에의한

조정및예정금액

계약체결및
실제발생에의한

금액
적용금액

비율(%) 비고

(자동연산) (추정입력)
(실제발생
금액입력)

(비례율,분담금
산출에적용)

부대경비

재세공과금

소계 188,*** 5,***,*** 5,***,*** 0.71%

재산세 188, *** 4,***,*** 4,***,*** 0.49%
조합 매수 자산에 대한 세금
(종합부동산 포함하여 추정)

법인세 0 1,***,*** 1,***,*** 0.22%
조합수익에 대한 세금
(약식 추정)

금융비용

소계 26,***, *** 10,***,*** 33,***,*** 4.04%

사업비 대여금 이자 3,***, *** 10,***,*** 10,***,*** 1.31%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공사비 제외 사업비*3.0%*2년)

조합원이주비 대여금 이자 22,***, *** 22,***,*** 2.73%
조합원 이주비 금융비용
(LTV40%, 금리3.0%, 48개월)

예비비 8,***, *** 48,***,*** 48,***,*** 5.93%
예비비 (총사업비 약 3%) 및
추가 보상비 포함(청산자 할증액)



4.  추정 분담금

자료출처: **구역 참조

추정 분담금 예 (단위:천원)

종전자산
추정가격
(천원)A

비례율
(%)B

권리가액
(천원)C
(A*B)

주택형 40 45 53 59A 59B 83A 83B 107 142H

분양가
(천원)

370,000 412,000 471,000 494,000 502,000 620,000 629,000 721,000 1,217,000

100,000

102.00%

102,000

분담금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268,000 310,000 369,000 392,000 400,000 518,000 527,000 619,000 1,115,000

200,000 204,000 166,000 208,000 267,000 290,000 298,000 416,000 425,000 517,000 1,013,000

300,000 306,000 64,000 106,000 165,000 188,000 196,000 314,000 323,000 415,000 911,000

400,000 408,000 -38,000 4,000 63,000 86,000 94,000 212,000 221,000 313,000 809,000

500,000 510,000 -140,000 -98,000 -39,000 -16,000 -8,000 110,000 119,000 211,000 707,000

600,000 612,000 -242,000 -200,000 -141,000 -118,000 -110,000 8,000 17,000 109,000 605,000

700,000 714,000 -344,000 -302,000 -243,000 -220,000 -212,000 -94,000 -85,000 7,000 503,000

800,000 816,000 -446,000 -404,000 -345,000 -322,000 -314,000 -196,000 -187,000 -95,000 401,000

900,000 918,000 -548,000 -506,000 -447,000 -424,000 -416,000 -298,000 -289,000 -197,000 299,000

1,000,000 1,020,000 -650,000 -608,000 -549,000 -526,000 -518,000 -400,000 -391,000 -299,000 197,000



Ⅲ.  현금청산 / 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

자료 출처: http://www.law.g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
지 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1. 6개월 이내: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0
분의 10, 12개월 초과: 100분의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Ⅲ.  현금청산 / 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

자료출처:경기도 정비사업 질의회신집



Ⅲ.  현금청산 / 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

분양신청 만료 이후 / 매도청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3. 감정평가시기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일자’을 가격시점 으로 함.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 협의 성립(예상)일, 가격조사완료일,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분양계약신청만료일 다음날 등이 될 수 있음. 매도청구소송의 경우 ‘법원이 제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
다.(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동일한 날이다(2009다32850))

4 . 기 준 시 점

재개발 : 손실보상 평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함.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을 통하여 매도청구기준시점까지 당해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 인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5 . 평 가 방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에 대한조치), 제62~64조, 시행령 54,60조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신청,매도청구(재건축에
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 평 가 근 거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여 정비사업비와 분담금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감정평가가 매우 중요시
됨.

2. 의의 및 목적



Ⅲ.  현금청산/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

그림자료출처:하우징헤럴드,H



Ⅲ.  현금청산/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

자료 출처: http://www.law.go.kr

재 분양신청으로 인한 현금청산자 구제

대법원 판례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시기
<판례>(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같은 법 제46조의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정한
‘분양신청기간의종료일다음날’이고, 분양신청기간의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종료일 다음날’이다.

위와 같은 판례 이후 2012다114776, 2010다73215, 2010다19204, 2011두17936 등
수많은 판결에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사업에대한 분쟁에서도이와 같은 태도는 유지되고 있다(대법원 2010다47469 판결 등)

제72조(분양공고및분양신청)

④ 사업시행자는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종료 후 제50조제1항에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따라 제73조제1항제1호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판례>(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4059 판결).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과 제5항이 사업시행계획의변경으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달라지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재 분양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가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정들이 사업시행계획의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재 분양절차를 불허하려는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현금청산대상자에게잔여분에 관한
분양신청을 허용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Ⅳ. 국·공유지 감정평가

자료 출처: http://www.law.g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을 기준시점으로 함.

3 . 기 준 시 점

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날 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을 기준시점으로 함. 용도폐지를 전제로 감정평가함.

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날 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계약이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총괄청 또는 관리청 또는 지자체의 제시일자, 
가격조사 완료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4 . 평 가 방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타에 우선하
여 매각 또는 임대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
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 평 가 근 거

통상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수립 전

2 .감정평가시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날 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지가의 상승, 사업진행 절차에 따른 형질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으로 3년 이내에 매각계약이 체결되
는 경우보다 평가금액이 높아짐으로 매각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5 . 유 의 사 항

Ⅳ. 국·공유지 처분 감정평가



Ⅳ. 국·공유지 감정평가

자료 출처: http://www.law.go.kr

실무: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유재산은 조합의견을 들으며 지자체가 진행함.



일반분양승인 시점

3. 감정평가시기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일반분양 승인시점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일자’을
기준시점 으로 함.

4 . 기 준 시 점

토지와 건물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을 따르되 특히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
적 교환가격을 의미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에 중점을 둔다.

5 . 평 가 방 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제64조, 국세청 지침 등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
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 평 가 근 거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부가세의 대상이 아닌 토지와 부가세의 대상인 건물의 배분비율을 감정
평가를 통하여 적정히 정하여 분양가의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는 목적의 감정평가임. 특히 개발이익이 반영
된 ‘토지시가반영’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감정평가가 매우 중요시됨.

2. 의의 및 목적

Ⅴ. 세금관련 감정평가 (부가세)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액결정시 국민주택규모(85㎡)

초과평형, 상가 건물의 가격에 대하여 매출부가가치세가 부과

됨.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액결정시

면세부분인 토지의 가격을 개발이익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부분인 건물의 가격을 적정히 조정하여

매출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음.

일반분양 승인 시점

부 가 가 치 세

감정평가의 효과

기 준 시 점
토

지

P

건

물

P

VAT

토

지

P

건

물

P

VAT

평
가

부가가치세

비용절감 효과

일반분양가

Ⅴ. 세금관련 감정평가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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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시기

3. 감정평가시기

현물출자시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일중 빠른일자)

4 . 가 격 시 점

토지와 건물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을 따르되 특히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
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
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개념에 유의한
다.

5 . 평 가 방 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법인세법령 제72조, 국세청 지침 등에서 조합은 법인으로 규정하여 법인세
가 적용됨.

1 . 평 가 근 거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대한 감정평가
가 필요함. 특히 조합원이 정비사업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
가를 통하여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는 목적의 감정평가임. 

2. 의의 및 목적

Ⅴ. 세금관련 감정평가 (법인세)



주택정비사업조합은 일반분양, 상가 등의 분양대금은 일정한 수익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으로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과세표준 = (익금 – 손금) 

총손금 중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되나, 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게 되면 손금이 상향 적정화되어 과세

표준이 줄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음.

법 인 세 납 부 의 무

감 정 평 가 의 효 과

기 준 시 점
현물출자시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일중 빠른일자)

Ⅴ. 세금관련 감정평가 (법인세)

자료 출처: 매거진H, 이우진 세무사님



감정평가 기준시점 논란 (현물출자시점)

[조심2015부4909 (2018.03.14)]

먼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 및

사용수익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7.12.26.,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청구법인 앞으로 신탁등기를 한 2007.7.1.로 확

인되므로 그 중 가장 빠른 날인 신탁등기일(2007.7.1.)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Ⅴ. 세금관련 감정평가 (법인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 등정깃대에는 “1953년5월29일 에드몬드 힐러리”라는 이름
이 적혀있습니다. 그는 세계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뉴질랜드출신 등반가입니다.

정복 전에 등반을 실패한 후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산이라면 두 번 다시는 등반하시지 않을 겁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아니오.! 나는 다시 등반 할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는 이미 자랄 때로 다 자랐지만 나의 꿈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라 발전을 위한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시
는 일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과 함께 행복 하시길 빕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